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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체류 우리국민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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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증상자 및 감염의심자 발생 

가. 유증상자, 감염의심자(무증상자, 확진자 접촉 등) 신고 및 상담 

 ◦ (가벼운 증상) 단순 의료 상담을 희망하는 우리 교민의 경우, 
한국인 의료진*에게 전화 상담

     * 한국인 의료진 전화상담 연락처는 대사관 긴급전화(9911-4119) 또는 

한인응급구조센터(9045-0911)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람

 ◦ (유증상자* 또는 감염 의심) 한국인 의료진에게 먼저 전화 상담 후 
몽골 보건부의 코로나19 상담지원 통합센터(119번)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은 후 필요 시 지원 또는 방문검진을 요청

  ※ 몽골 보건부에서는 코로나19의 병원 내 감염 및 지역사회 전파를 우려, 

유증상자 또는 감염 의심자에게 가능한 병원 방문을 지양하고 119신고를 

통해 의료진의 방문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몽골 보건부의 유증상자 증세 기준

▵고열    ▵마른기침  ▵심한 피로감  ▵가래    ▵호흡곤란    ▵근육통  

▵인후통  ▵두통      ▵배탈 및 설사 ▵코막힘  ▵구토     

  - 몽골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지인(몽골인) 대리 신고도 어려운 
경우, InterMed 병원의 한국어 코디네이터*를 통해 상담 가능

     * InterMed 한국어 코디네이터 연락처는 대사관 긴급전화(9911-41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공식 외국인 상담 ‧ 대리신고 연락처 >

 ▸ SOS Medica 병원 (연락처 : 11-464325, 9191-3122) 

 ▸ InterMed 병원 (연락처 : 8010-5577, 7701-1111)

    ※ 상기 연락처는 영어로만 통화 가능 (한국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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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상담 후 보건당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립감염병
센터(NCID) 의료진이 자택을 방문하여 문진표 작성 및 신속진단
키트를 통한 간이검사가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

    ※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확인될 경우 즉시 국립감염병센터에 3주간 격리

  - 유증상자, 밀접접촉자, 격리대상자의 검사 및 치료 관련 일체의 
비용은 몽골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독감 등 
유사질병으로 사설병원 입원 중 병원 자체 보유 신속진단키트를 
사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할 경우에는 검진비용 발생

    ※ 누구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감염병센터 발표가 

최근 언론보도 되었으나, 문의결과 4.23.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몽골 정부에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신고하였거나 확진자 접촉 
등으로 분류되어 격리시설로 이동하게 된 경우 주몽골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관련 사실을 통보

    ※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 긴급전화 : 9911-4119

나. 간이 검사 이후 조치 

 ◦ 신속진단키트에서 양성으로 확인 시, 국립감염병센터로 이송되어 
격리 및 PCR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가 진행됨

 ◦ (PCR 확진 판정 시) 국립감염병센터 격리 병동에서 치료
    ※ 우리 대사관은 우리 국민 확진자 발생 시 국립감염병센터에 전담 연락

담당자 지정을 요청하고 언어상 제약 등으로 환자 치료에 불편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사관 통역 당직자 등이 의료통역을 지원할 예정

 ◦ (PCR 음성 판정 시)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실 및 행적조사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일정기간 격리 후 귀가

    ※ 송도병원과 InterMed 입원환자의 신속진단키트 양성사례에서도 위양성 

이었음이 확인되었으나 만일의 사태 예방을 위해 일정기간 격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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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격리 해제

 ◦ 확진자는 완치 판정되어 퇴원한 후에도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및 
지역사회 전파 우려를 감안하여 14일간 자택에 자가 격리 됨

 ◦ 해외입국자 시설 격리의 경우 21일간 격리 중 진행되는 3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 되어야만 자가격리(14일간)로 전환

라. 참고사항 (신속한 진료가 어려워질 경우)

 ◦ 몽골內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으로 우리 교민 유증상자가 신속히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고 자가에서 대기하는 경우 ‘화상의료상담 
서비스*’ 이용 가능
* 화상의료상담 서비스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에서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화상의료상담 서비스’ 제공 중

   ※ 4.21.(월) 16시 기준 총 7개국에서 15명 신청, 전원 상담 완료

▸상담 시간 : (한국시간 기준) 오전 10시~11시, 오후 4시~5시

▸상담 방법 : 카카오톡 앱 內 페이스톡을 활용하여 의무사 의료종합상황센터

(010-3189-5119)와 화상통화 진행(약 20분 소요)

 ◦ 대사관 대표메일(kormg@mofa.go.kr)로 이름 ‧ 연락처 ‧ 상담 희망
시간대 등을 접수 받아 외교부로 신청자 송부 → 국방부와 상담 
날짜 ‧ 시간 조율 후 신청자에게 통보 →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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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건 의료기관 연락처 일람 [3.10. 몽골 보건부 자료 기준]

아래 자료는 참고용이며, 코로나19 의심증상 등 발생할 경우에는 

본 매뉴얼 1페이지 내용에 따라 상담 ‧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 의료기관

 

순번 기관명 연락처

1 보건부 11-323002

2 국립 제 1병원 9946-3372, 8006-0103

3 국립 제 2병원 7015-0233, 7015-0234

4 국립 제 3병원 7700-0351, 7700-0352, 9903-7227

5 국립 모자병원 8080-9102, 8080-9105

6 국립감염병센터 100, 8008-6829

7 인수공통 감염병센터 7028-4393, 7028-2853

8 국립 사회보건센터 8909-6900

9 국립 정신보건센터 1800-2000, 9898-3630

10 국립 혈액연구센터 7013-6504

11 국립 노인의학센터 11-350804, 11-350802

12 건강 증진센터 7012-8801, 8988-0111

13 국립 외상병원 7018-7797, 7018-0136

14 국립 피부병연구센터 9308-6485, 7013-5045

15 국립 질병연구센터 11-313820



- 5 -

 나. 울란바타르시 구청 산하 보건기관

순번 기관명 연락처 

1 바양골 구 보건센터 11-366370 (24시간)

2 바양주르흐 구 보건센터
7015-0049, 9901-7664 (08:30–17:00) 

9064-8452 (24시간)

3 수흐바타르 구 보건센터 11-350793 (08:30–17:00)

4 바가노르 구 보건센터 8037-7080, 7021-1103 (24시간)

5 바가항가이 구 보건센터 9983-1606 (08:30–17:00)

6 날라이흐 구 보건센터 7023-2427, 7023-2611 (24시간)

7 성긴하이르항 구 보건센터 7018-0117 (08:30–17:00) 9818-8851 (24시간)

8 항올 구 보건센터 11-345903 (08:30–17:00) 9920-1202 (24시간)

9 칭길테 구 보건센터 7011-0278, 7011-0279 (24시간)

10 자르갈란트 마을 보건센터 8586-5240 (24시간)

11 가초르트 마을 보건센터 9866-8541, 7049-0003 (24시간)

12 헝허르 마을 보건센터 8010-6681, 9510-3104 (08:30–21:00)

 다. 지방 아이막 의료기관

순번 지역명(아이막) 연락처

1 아르항가이 종합병원 7033-2973

2 바양울기 종합병원 7042-4299

3 바양헝거르 종합병원 7044-0006, 7044-2878

4 볼강 종합병원 7034-3228

5 고비알타이 종합병원 7048-4067, 70483066

6 고비숨베르 종합병원 7054-3021

7 다르항 올 종합병원 7037-4157

8 더르너고비 종합병원 8686-8875

9 더르너드 종합병원 7058-3355, 9195-0355

10 돈드고비 종합병원 7059-3951

11 자브항 종합병원 7046-2146

12 어르헝 종합병원 7035-5212

13 우브르항가이 종합병원 7032-3536, 9499-7721

14 우문고비 종합병원 8053-2103

15 수흐바타르 종합병원 7051-8003

16 셀렝게 종합병원 7036-3588

17 툽 종합병원 7027-2225

18 오브스 종합병원 7045-3149

19 홉드 종합병원 7043-2526

20 훕스골 종합병원 7038-4005, 7038-3334

21 헨티 종합병원 7056-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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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코로나19 관련 주요사항[국내 질병관리본부 제공]

 ◦ 정  의 :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 전파경로
  -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 증  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 잠복기 : 1~14일 (평균 4~7일)

 ◦ 감염예방
  - 공식 인정된 백신, 치료제 아직 없음
  - (올바른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특히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에는 반드시 실시

  - (기침 예절 준수)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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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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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국내 질병관리본부 기준 접촉자 범위[WHO 3.20 기준]

 ◦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증상발생 14일 후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자를 접촉자로 분류하며, 접촉자는 
자가 격리됩니다.

    1)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 접촉
    2)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3) 적절한 개인보호구(마스크 등)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4)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 예 시 >

  ① 의료기관 내 병실, 대기실 등과 같은 공간에서 적절한 보호구를 착
용하지 않은 채 2미터 이내에서 확진환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머문자(의료자, 간병인 등)

  ② 확진환자의 일상생활 특징에 따라 같은 공간에서 확진환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머문 자(사무실 동료, 학우 등)

  ③ 확진환자와 동일한 이동수단을 이용한 자
  ④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환자의 검체 또는 감염성 

분비물에 직접 노출된 자
  ⑤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환자와 2미터 이내에서 손 

접촉이 있었거나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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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몽골 의료기관 코로나19 문진표 (한국어 번역본)

< InterMed 병원 자료 >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문진표

본 문진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인구가 감염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기 발견,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문항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35일 이내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 방문하거나 의심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방문한 국가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있다             없다
  (방문 국가명 :                                    )

2.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 방문한 적이 있다면 의심환자와 접촉하거나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3. 다음의 증상이 있었습니까? 
        기침             호흡곤란
        고열             피로
        인후통           구토 ‧ 설사
        근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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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안) - 4.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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